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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시행

       1. 관련근거 

        가. 사규관리규정 제15조(사규의 시행) 

        나. 2016년 임금협약서 및 부대약정서 

        다. 법무처-670호('17. 3. 9.)『제296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』 

       2.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

        가. 주요 개정 내용  

          ○ 종합관제센터 4조2교대 시범실시를 위한 부서간 정원조정 

            - 인재개발원, 안전지원센터 각 1명씩 감조정 → 종합관제센터 2명 증원 

        나. 시행사규 

  
  

붙  임 1. 직제규정시행내규 1부. 

       2.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 1부.  끝. 

  

사  규  명 시행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내규 제611호 2017. 3. 20. 기획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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